
[별표 30] <개정 1997.1.17>
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

제거부분(제109조관련)
1. “가”부분은 V점으로부터 앞으로 향한 아래의 4개 평면에 의하여 앞면창유리 

외측 표면에 표시되는 지역이다.
가. V 점과 V 점을 지나고 X축의 좌향으로 13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
나. V 점과 V 점을 지나고 X축의 우향으로 2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
다. V 점을 지나고 X축의 상향으로 3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
라. V 점을 지나고 X축의 하향으로 1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

“가”부분의 위치

주
(1)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 
(2)는 착석기준점(R점)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
(3)은 V 점과 V 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

2. “나”부분은 앞면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인 부분의 외측 끝
단에서 25밀리미터 이상 떨어지고, V점으로부터 앞으로 향한 아래의 4개 평면
에 의하여 앞면창유리 외측 표면에 표시되는 지역이다.
가. V 점과 V 점을 지나고 X축의 좌향으로 17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
나. 가목에서 규정한 평면이 자동차길이방향 수직종단면에 대하여 대칭되는 평면
다. V 점을 지나고 X축의 상향으로 7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
라. V 점을 지나고 X축의 하향으로 5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

“나”부분의 위치



주
(1)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 
(2)는 착석기준점(R점)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
(3)은 V 점과 V 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.


